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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6년 따뜻한 겨울나기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모금 관련 성금모금 관련

2016년 이웃돕기성금 사용계획(안)2016년 이웃돕기성금 사용계획(안)

Ⅰ 추 진 개 요

    추진기간 : 2016년 연중

    2016년 구·동별 이웃돕기성금 사용계획 
 (단위 : 천원)    

  

    ※ 서울시사업 전환액 = 희망통장사업 재원 5% + 희망온돌사업 재원 13.7%

    ※ 동 공동부담금 : 저소득구민 지원시 후원금 부족발생 동에 지원예정

        (20,000천원 미만 모금시 모금액의 5%, 20,000천원 이상 모금시 모금액의 10%)

 Ⅱ 추 진 계 획

    2016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총      계 구 동 주민센터

계 성 금 성 품 소 계 성 금 성 품 소 계 성 금 성 품

1,153,816 523,028 630,787 131,579 81,737 49,842 1,022,237 441,291 580,946   

    ※ 성품은 지정기탁에 의해 전품목 배분 완료

『201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추진결과 접수된 동별 이웃돕기 

성금의 향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광진구 긴급구호 등 우리 구 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하여 다함께 잘사는 복지도시 건설을 하고자 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2,725가구 18,941명

     기타 저소득 틈새계층 : 26,363명

     

※ 16년 2월말 기준

   대상사업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구민 지원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특례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가구(중위소득 120%이내)

      - 지원금액 : 사안별 필요금액 지원

      - 2016년 지원내역(03.31.현재)
(단위 : 천원)

   

     광진구 긴급구호 지원 : 105,000천원

      - 중위소득 80%이하(재산 250백만원,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о 생계비 :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3-4인가족 기준 : 70만원 지원)       

       о 의료비 : 사안별 50만원에서 200만원 지원

       о 기타(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지원(상한액 : 200만원)

     서울시 사업전환 : 122,906천원

      -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사업 서울시 기금(총 성금모금액의 5%) : 26,151천원 

      - 희망온돌사업 서울시 기금(총 성금모금액의 13.7%) : 71,755천원

      -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사업 구부담금(매칭지원금의 40%)

       о 2016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사업 우리구 부담금(예정) : 25,000천원

     희망씨드 사업 : 50,000천원

      - 복지사각지대 대상(최저생계비 200%이내)으로 의료비·심리치료비·주거비 지원 

      - 지원금액 : 주거비 500만원, 의료비 500만원, 심리치료비 200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 광진푸드마켓/뱅크 “식품나눔행사”지원 등



  구·동별 이웃돕기성금 세부내역 및 잔액 (’16.03.31.현재)

 (단위 : 천원)

 

 ※ 1차 동 지원내역 : 중곡1동, 중곡3동, 능동, 구의1동, 구의3동, 광장동 긴급구호 지원(12,000천원) 

계
2015년

따겨이월금
2016년 

따겨성금

’15. 광진구 
긴급구호 
이월액
(예상)

계

서울시
사업

전환액
(약18.7%)

현재까지
배분액

’16. 광진구 
긴급구호 
사업비

840,439 243,635 523,028 73,775 380,019 97,906 189,112 105,000 27,851 420,569

19,069 424 15,944 2,700 14,181 2,985 8,196 5,000 797 4,090 

61,890 22,889  33,674 5,327 17,153 6,304 3,850 7,000 3,367 41,369 

43,243 21,628  20,548  1,067 16,846 3,846 10,000 5,000 2,055 24,342

59,114 11,633  44,938 2,543 32,412 8,412 19,000 5,000 4,494 22,208

37,683 23,675  12,648 1,360 8,768 2,368 3,400 5,000 632 28,283

27,537 4,069  19,503 3,966 22,721 3,651 16,070 5,000 975 3,842

46,348 6,865  34,640 4,844 26,384 6,484 14,900 5,000 3,464 16,500

33,707 11,928  18,416 3,363 17,597 3,447 11,150 5,000 921 15,189 

67,843 64  65,578  2,200 40,927 12,276 25,652 5,000 6,558 20,358 

38,803 15,646  22,742  414 25,085 4,257 13,827 7,000 2,274 11,444

53,752 11,315  42,062  375 27,484 7,874 14,610 5,000 4,206 22,062

86,091 40,215  40,876 5,000 34,852 7,652 20,200 7,000 4,088 47,152

45,468 19,184 24,775 1,509 14,218 4,637 2,581 7,000 2,477 28,772

32,110 -612 25,911 6,812 17,770 4,850 6,920 6,000 2,591 11,748

46,421 23,615  19,036 3,770 20,923 3,563 11,359 6,000 952 24,547

141,360 31,097  81,737 28,525 42,698 15,300 7,397 20,000
-12,000

(동 지원)
98,663



 Ⅲ 행 정 사 항    

   동 긴급구호금은 동자체 위기가정지원 용도에만 사용

     ※ 부족액은 구에서 지원예정

   이웃돕기 성금 배분시 중복지원 지양

   동 자체 성금 ․품 접수 및 지원대장 관리 철저.  끝.


